
[동종업 타사 중대재해 발생알림]

대보건설 평택 APT 파일항타 충돌/협착 사고 件  
안전기획팀

‘23.03.15. 09:00 

□ 시공사  : 대보건설㈜ (2022년 시공능력평가 순위 54위) _ 중처법 시행 후 2번째

□ 현장개요

   ◾현 장 명 : 평택고덕 A-58BL 아파트 건설공사 14공구 ( 발주처: LH )

   ◾공사금액 : 4786억

   ◾공사기간 : 2022년 11월 ~2025년 06월(공정률: 2.94%)

□ 재해내용

  ‘23.03.15(수) 09시00분경 105동 파일항타공사 서비스크레인으로 파일 인양중 인근 페이로더 운전

    기사가 페이로더 포크 전면에 서 있던 중 인양중인 파일에 부딪혀 대퇴부가 손상(1차 충돌)되고, 

    페이로더와 파일사이에 협착

□ 재해사진

□ 피해상황                                  

 ▷ 인적피해 : 1명 사망                           

 ▷ 물적피해 :                                  

□ 사고원인 추정

 ▷ 양중작업 반경에 페이로더 기사 출입 통제 미실시 및 크레인 운전원의 운전 미숙

 ▷ 고용노동부 및 경찰 조사 진행중

□ 당사 현장 조치사항

 ▷ 재해사례 전파 

 ▷ 양중작업시에는 반드시 작업반경내 근로자 및 장비의 출입을 통제하고 작업 시행

 ▷ 크레인 양중작업 및 파일항타 작업 위험성평가시 상기 사고사례를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여부 점검확인 철저

▷ 양중작업 계획 수립시 자재의 유동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유도로프 사용 등)을 수립하여 작업시행



■ 언론 보도자료(SBS 외)

대보건설 또 근로자 사망사고 발생…고용부, 중대재해법 조사 착수

대보건설에서 또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대보건설을 대
상으로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들어갔다.

1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 경기도 평택시에 위치한 
대보건설의 고덕A-58BL아파트 14공구 건설공사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
씨(1960년생)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해당 건설공사 현장에서 크레인으로 파일을 내려 놓던 중 쓰러지는 파일에 
인근에 있던 A씨가 맞아 사망한 것으로 확인된다.

대보건설은 지난해 12월 5일에도 올림픽대교 남단IC 연결램프 구조개선공
사 현장에서 타이어 롤러에 깔려 근로자 1명이 사망한 바 있다. 이곳에서
는 지난 2021년 4월 7일에도 덤프트럭에 근로자 1명이 깔려 숨졌다.

우선 고용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에 따
라 대보건설이 근로자 안전을 위한 의무 조치를 다했는지 살펴보기로 했다. 
대보건설 공사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
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지난해 1월 27
일부터 건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경기지청 광역중대재해관
리과, 평택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이 현장 출동해 사고내용 확인 
후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한 작업중지를 실시했다"면서 "신속한 사고 원인 
규명과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을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
라고 말했다.


